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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무법인의 발전을 기원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쓰는 귀 단체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1.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군 복무를 하였으나 직종(항공기술직과 항공생산직)이 다르다고 하여 합리적인 규정도 없이 군 경력을 차별 적용하여 호봉부여(임금)와 진급기회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대한항공 부산공장에는 91년까지 입사한 자를 항공기술직이라 칭하고 92년부터 입사한 자를 항공 생산직이라고 직종을 구분하였고 이들이 군 복무를 하였을 때 군경력을 인정받는데 있어서 임금등의 차별대우를 받은 내용입니다

항공 기술직(91년까지 입사자)이 항공직종과 유사한 공군이나 육군항공대를 군 복무 하였을 경우 군 경력의 100%를 호봉(임금)부여 받고 진급기회 또한 경력인정 받은 만큼 승진의 혜택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항공생산직종(92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항공직종과 유사한 공군이나 육군항공대를 군 복무 하였을 경우 군 경력의 50%만 호봉(임금)으로 부여받고 진급기회 또한 상대적으로 항공기술직과 차등대우를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입사년도가 달라서 직종(항공기술직,항공생산직)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군경력을 인정 받는데 있어서 호봉(임금)과 진급기회 부여등의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근로조건저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더욱이 항공기술직종의 경우 군경력을 처리하는 정해진 인사규정에 의거 적용을 해 왔으나 항공생산직종의 경우 군경력을 차별대우를 할수 있는 어떠한 인사규정,취업규칙 혹은 근로조건 저하를 위한 노동조합의 합의서등의 합리적인 기준서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회사에서는 내부문건에 의해 적용을 해 왔다고 주장하나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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